
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 와성지구 개발사업

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

부산․진해경제자유구역 와성지구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과 관련하여

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

결정내용을 공개하오니 본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개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

주시기 바랍니다.

2015년 6월 8일

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

1. 사업의 개요

가. 사 업 명 : 부산․진해경제자유구역 와성지구 개발사업

나. 위 치 : 창원시 진해구 웅동․와성만 일원

다. 사 업 내 용 : 사업부지면적 - 796,000㎡, 산업시설용지 - 559,030㎡,

근린생활용지 - 15,140㎡, 공공시설용지 - 221,830㎡

라. 사업시행자 : 청산종합건설㈜

마. 승 인 기 관 : 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청

2. 공개내용 및 기간

가. 공개내용 :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

* 부산･진해경제자유구역청(http://www.bjfez.go.kr)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

(http://www.eiass.go.kr)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음

나. 공개기간 : 2015년 6월 8일 ~ 2015년 6월 22일(14일 이상)

3. 의견 제출방법 및 기간

가. 제출방법 : 부산･진해경제자유구역청 경남본부 개발팀으로 서면제출 또는 환경영향평가

정보지원시스템에 주민의견 등록

나. 제출기간 : 공개기간 내

붙임 : 1)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1부.

2) 의견제출서식 1부. 끝.


